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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 정

2018 - 1037  신문윤리강령 위반

파이낸셜뉴스    발행인  김  주  현

주 문

  파이낸셜뉴스 2018년 1월 18일자 25면「이틀 앞으로 다가온 태백산 눈축제…

태백은 이미 겨울왕국」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‘주의’ 조처한다.

이 유

  파이낸셜뉴스는 태백시가 제공한 위 적시사진을 자사 기자가 촬영한 것처럼 바

이라인을 달았다. 이 같은 제작 행태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

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「출판물의 전재와 인용」④(사진 

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)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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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적용 조항  

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「출판물의 전재와 인용」④(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) 

언론사와 언론인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, 그림, 음악, 인터넷게시물, 댓글, 기타 시청각물 등

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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